
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표 8의6] <신설 2024. 7. 24.>

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(제37조의29제1항 관련)

1. 식물재배자(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"식물재배자"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는 농작업자(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"농작업자"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

대상으로 작업 전에 다음 각 목의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해

야 한다.

가. 궤양 증상은 전지 또는 전정 시 제거할 것

나. 작업용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작업할 것

다. 나무가 바뀔 때마다 작업용 도구를 소독할 것

라. 꽃을 손으로 따낼 때에는 손을 수시로 소독할 것

마. 작업복이나 신발은 과수원 출입 전‧후에 소독하고 작업복은 60℃ 이상의 물로

세탁할 것

바. 병해충이 발생한 과원에서 전지 또는 전정 시 사용한 작업용 도구는 70퍼센트

알콜액 또는 락스를 20배 희석한 물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할 것. 다만, 유효

약제를 0.2퍼센트 함유한 락스는 희석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.

사. 전정 작업 시 농작업자가 가져온 외부 작업용 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,

가능한 과원별 전용 작업용 도구를 사용할 것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업자

가 가져온 외부 작업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과원별 전용 작업용

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용 도구를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

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.

2. 식물재배자가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한 농작업자를

고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

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.


